
정 정 신 고 (보고)

2017년 4월 20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
삼성차이나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0.8.24

3. 정정 내용 

-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추가

- 펀드명 변경

4. 정정사항

항  목 정 정 전 정 정 후

펀드명 삼성차이나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 

제1호[주식]

삼성Great China증권자투자신탁H 

제3호[주식]

제1조 (목적 및 종류 

등) 

②이 투자신탁은 법 제229조제1호

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차이

나컨슈머 관련 주식 등에  주로 투

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

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증권투자

신탁[주식]이다. 따라서 수익자는 

차이나컨슈머 관련 주식 등에 직접

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

부담할 수 있으며, 차이나컨슈머 

관련 주식 등은 중화권 및 글로벌 

경제 상황 및 환율, 금리 등 다양

한 경제변수등에 연동되어 수익이 

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.

②이 투자신탁은 법 제229조제1호

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차이나

컨슈머 관련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

는 모투자신탁과 중국등(중국, 홍콩

, 미국, 싱가포르, 대만 등을 말하며

, 이하 같다)과 관련된 주식에 주로 

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

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증권투자신

탁[주식]이다. 따라서 수익자는 차

이나컨슈머 관련 주식 및 중국등과 

관련된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

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

며, 차이나컨슈머 관련 주식 및 중

국등과 관련된 주식 등은 중화권 및

 글로벌 경제 상황 및 환율, 금리 등

 다양한 경제변수등에 연동되어 수

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.

 



항  목 정 정 전 정 정 후

제2조 (집합투자업자

, 신탁업자 및 모투자

신탁) 

① 생략

②이 투자신탁은 제1조제5항의 규정

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

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

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 

1. 삼성차이나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

[주식]

(추 가)

① 생략

②이 투자신탁은 제1조제5항의 규정에

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

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

신탁은 다음과 같다. 

1. 삼성차이나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[

주식]

2. 삼성 GREAT CHINA 증권모투자

신탁[주식]

제3조 (정의) 1. ~ 3. 생략

4. “ 투자신탁” 이라 함은 삼성차

이나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 제1호[

주식]을 말한다.

1. ~ 3. 생략

4. “ 투자신탁” 이라 함은 삼성Gre

at China증권자투자신탁H 제3호[주

식]을 말한다.

부칙 신 설 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

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

생일에 시행된다. (모펀드추가, 펀

드명 변경)


